
상업등기법 기출 해설
김경중 법무사

【27회.2021년】【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15문】【1책형】 

【문36】전환사채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·예규 및 선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

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. 이하 같음)

① 사채를 인수한 자는 자신이 회사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 사채의 납입의무와 상계할 수 있다.

② 신주발행절차와 같이 납입증명서면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납입증명서면만 가능하다.

③ 전환사채발행의 무효는 주주․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사채를 발행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

할 수 있다.

④ 전환사채의 변경등기에 첨부할 사채상환증명서에는 사채권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하지만 인감이 날

인되거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.

⑤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정관으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도 할 수 있는데, 신주발행이 정관에 의해 주주총회

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해서는 정관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주

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.

[정답] ②

[해설]

① 대판 2004. 8. 20. 2003다20060; 상업선례 1-190. ② 사채의 납입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 한하지 않으므로, 은행

등 금융기관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면뿐만 아니라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 자신이 납입기관으로서 작성한 서면, 수탁

회사의 증명서, 우체국의 납입증명 등도 ‘사채의 납입증명서면’이 될 수 있다. ③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 신주발행

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429조가 유추적용되므로(대판 2004. 6. 25. 2000다37326), 전환사채발행의 무효는 주주·이사

또는 감사에 한하여 사채를 발행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(상 429조). ④ 상업선례

200701-1. ⑤ 대판 1999. 6. 25. 99다18435.

【문37】주식회사 회사계속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?

①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회사는 5년 이내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

다.

② 해산판결에 의하여 해산등기가 실행된 주식회사는 아직 청산종결 전이라면 회사계속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.

③ 주주총회에서 회사계속의 특별결의를 하면 청산인은 당연히 그 권한을 상실하고, 해산 전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

가 종전의 지위를 회복한다.

④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청산종결간주된 회사는 회사계속의 등기를 할 수 없다.

⑤ 회사계속의 등기를 할 때에는 해산에 관한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나, 청산인에 관한 등기는

당사자의 신청으로 말소하여야 한다.

[정답] ④

[해설]

①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경우 해산간주된 후 3년 이내에는 상법 434조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계속결의를

하여 해산 전의 상태로 복귀할 수 있다(상업선례 201608-1). ② 법원의 해산명령·해산판결에 의한 해산의 경우에는

회사계속이 허용되지 않는다(상업선례 1-253). ③ 해산한 회사는 회사의 계속에 의하여 장래에 대하여 해산 전의

회사로 복귀하여 다시 영업능력을 회복한다(회사계속의 장래효). 따라서 해산 전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종전의

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아니다. ④ 상업선례 1-225, 1-258. ⑤ 회사계속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해산에 관한 등기와

청산인에 관한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(상등규 154조 1항, 109조 1항).



【문38】회사의 조직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① 주식회사가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가

있어야 한다.

② 주식회사가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였

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.

③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 상호간에는 조직변경이 인정되지 않는다.

④ 조직변경으로 인한 각 회사의 설립등기의 신청과 해산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하며, 등기관은 어느 하나에

관하여 각하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.

⑤ 조직변경으로 설립되는 유한회사의 사원 총수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법원의 인가를 받을 때를 제외

하고는 사원이 50명을 초과할 수 없다.

[정답] ⑤

[해설]

① 상 604조 1항 본문. ② 상 604조 1항 단서, 상 287조의44 (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는 사채를 발행할 수 없기

때문). ③ 상법 상 회사의 조직변경은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상호간(상 242조, 286조),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상호간

(상 604조, 607조),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 상호간(상 287조의44, 604조, 607조)에 허용된다. ④ 조직변경으로 인한

설립등기와 해산등기는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므로(동시신청 강제; 상등 66조), 등기관은 동시에 신청된 등기 중 어

느 하나에 관하여 각하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(상등 67조). ⑤ 유한회사의 사원은 1

인 이상이면 되고, 사원 수 상한에 대한 제한이 없다.

【문39】상법상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①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

할합병할 수 있다.

② 분할의 승인을 위한 총회에서는 의결권이 없거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

다.

③ 甲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乙 회사를 설립할 때 관할등기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

등기의 신청서를 甲 회사의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되는 회사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정관을 첨부하여야 하는데, 이 정관에는 공증인의

인증을 요하지 않는다.

⑤ 분할소멸회사의 해산등기는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대표자가 분할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하

고, 분할소멸회사의 해산등기신청서에는 일체의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.

[정답] ③

[해설]

① 상 530조의2 5항. ② 상 530조의3 3항. ③ 甲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乙 회사를 설립할 때 관할등기소가 서로

다른 경우에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서는 乙 회사의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(설립등기

관할 등기소를 기준으로 함; 상등 71조; 등기예규 1542호). ④ 발기인이나 최초 사원이 작성하는 원시정관으로 보지

않기 때문에 공증인의 인증을 요하지 않는다. ⑤ 상등 71조 1항; 상등규 53조 3항; 등기예규 1542호 4조 3항.



【문40】주식회사의 자금 조달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통상의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

은?

①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면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다.

② 액면미달발행을 한 경우 액면미달금액의 총액은 주식발행초과금과 상계처리한 후 미상각액을 등기하여야 한다.

③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주금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지만, 회사는 일방적 의사

표시로 상계할 수 있다.

④ 주주 배정과 제3자 배정은 정관에 근거규정이 필요한지, 배정기준일 지정․공고 절차가 필요한지 등에서 차이가

나는데, 주주들이 실제로 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신주를 배정받았는지에 따라 주주 배정인지 제3자 배정인지가 결

정된다.

⑤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등기 신청시 일정한 사항을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

지하거나 공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
[정답] ④

[해설]

① 상 423조 1항. ② 상 426조. ③ 상 421조. ④ 주주들에게 그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신주를 우선적으로 인수할 기

회를 부여하였다면 주주배정이고 그렇지 않다면 제3자 배정에 해당한다. 이때 주주들이 실제로 인수권을 행사함으

로써 신주를 배정받았는지에 따라 주주 배정인지 제3자 배정인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(대판(전) 2009. 5. 29.

2007도4949). ⑤ 상등규 133조 3호; 상 418조 4항.

【문41】주식회사의 본점이전 또는 지점이전에 따른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① 주식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본점이전의 등기는 파산관재인이 아닌 주식회사의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한

다.

② 정관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본점이전의 등기 또는 지점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이사회의사록은 공증

인의 인증을 요하지 아니한다.

③ 본점과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경우 지점의 이전에 관하여 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

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할 수 있다.

④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종전의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과 새로운 본점

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종전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.

⑤ 새로운 본점 소재지에서 본점이전의 등기를 할 때에는 회사성립의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.

[정답] ②

[해설]

① 파산법인도 회사의 비재산적 활동범위에 속하는 사항(조직법적 사단활동)에 관한 권한은 여전히 법인에게 있으

므로 파산법인의 본점이전의 등기는 회사의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한다(파산관재인 아님; 상업선례 1-134, 1-264).

② 이사회 의사록에 대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(상등규 128조 2항). ③ 지점의 소재지(및 명칭)는 본지점

공통등기사항이므로,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지점의 설치·이전·폐지의 등기는 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본점소재지 관할

등기소에 그 등기를 신청할 때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도 동시에 일괄신청할 수 있다(상등 58조). ④ 본점을 다

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신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구 관할등기소를 거쳐야 하고, 신 소

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과 구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구 관할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(상등 55조).

⑤ 신 관할등기소가 본점이전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기록을 개설하여 설립등기사항(상 317조 1항)을 등기하는

외에, 회사의 성립연월일과 본점이전의 뜻 및 그 연월일도 등기한다(상등 54조.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재할 사항).



【문42】주식회사의 설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①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, 주소는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사항이다.

② 주식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는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.

③ 회사 설립시 ‘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’에

관하여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.

④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발행가액의 1/2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(상법 제416

조 단서에서 정한 주식발행의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말한다)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

다.

⑤ 투자회사의 발기인은 투자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여야 하고, 이에 따라 주식을 인수한

발기인은 지체 없이 주식의 인수가액을 금전으로 납입하여야 한다.

[정답] ②

[해설]

① 상 13조, 317조 2항. ②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이다(상 517조 1호, 227조 1호). ③ 상 291조. ④ 상 451조 1항.

⑤ 자본시장법 194조 6항, 7항(자본시장법 상에 규정된 ‘투자회사’에 대한 특칙).

【문43】주식회사의 청산인 및 청산종결의 등기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① 청산종결의 등기에는 청산인이 결산보고서에 관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주주총회의사록을

첨부하여야 하고, 결산보고서는 주주총회의 승인내용이므로 주주총회의사록의 내용의 일부로서 첨부하여야 한다.

② 청산인이 채권신고의 공고와 최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상업등기법 등의 법령에 의한 첨부서면으로서 청

산종결의 등기신청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③ 해산간주된 회사가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, 그 회사는 해산간주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

결된 것으로 간주된다.

④ 주식회사의 청산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데, 이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속한다.

⑤ 법정청산인 및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에 의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

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하는데, 법원의 청산인 선임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.

[정답] ②

[해설]

① 상등규 154조 1항, 110조 2항. ② 청산인이 채권신고의 공고와 최고를 하여야 하지만(상 535조), 공고와 최고를

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상업등기법 등의 법령에서 첨부서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산종결의 등기신

청서에 이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(상업선례 1-280). ③ 상 520조의2 4항. ④ 비송 117조 2항, 118조. ⑤ 상 531조 1

항; 비송 119조.



【문44】신탁에 관한 사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① 신탁사건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.

② 부정한 목적으로 신탁선언에 의하여 설정된 신탁 종료의 청구에 의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탁자의 의견을

들을 수 있고, 이에 따른 재판을 수탁자와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.

③ 수탁자가 그 임무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자나 수익자는 법원에 수탁자

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고, 이 경우 법원은 수탁자를 심문하여야 한다.

④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신탁법

제17조 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익자와 수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

다.

⑤ 필수적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의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[정답] ②

[해설]

① 비송 39조 1항. ② 이 사건 재판에 법원은 반드시 수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(비송 40조 1항), 재판의 고지는

신청인 뿐 아니라 수탁자와 수익자에게도 고지하여야 한다(비송 40조 3항). ③ 신탁 16조 3항; 비송 42조 1항. ④

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신탁법

17조 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, 수익자와 수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(비송

43조 1항). ⑤ 필수적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(비송 44조 1

항 1,2호.

【문45】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① 촉탁절차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신청절차가 준용되지만, 촉탁의 경우 촉탁자가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,

사전에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하거나 촉탁서에 인감을 날인하지 않아도 된다.

② 주주총회결의의 취소, 부존재 또는 무효의 등기는 제1심 수소법원이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고, 촉탁서에는 재

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.

③ 이사 선임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판결이 확정된 경우, 그 등기를 할 때에는 해당 이사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하

는데, 말소의 결과 등기기록상 등기되어 있는 이사의 수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원수에 부족한 때에도 사임

또는 임기만료에 의해 퇴임한 전임 이사의 등기를 회복할 수 없다.

④ 주식회사의 설립무효의 판결에 따른 등기를 할 때 등기관은 직권으로 이사, 대표이사, 집행임원, 대표집행임원,

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.

⑤ 법원이 촉탁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

[정답] ③

[해설]

① 상등 22조 2항, 24조 2항 1호, 24조 3항. ② 비송 107조 7호, 108조. ③ 그 결의된 사항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고

그 등기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사항이 있는 때에는 등기관이 이를 회복하여야 한다(상등규 153조 1항). 따라서 말소

의 결과 등기기록상 등기되어 있는 이사의 수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원수에 부족하게 되면 사임 또는 임기만료

에 의해 퇴임한 자는 권리의무행사자가 되므로 이를 회복하여야 한다. ④ 설립무효가 된 회사는 해산에 준하여 청

산을 하여야 하므로, 설립무효의 등기를 할 때 등기관은 직권으로 이사 및 대표이사의 등기를 말소한다(상 328조 2

항, 193조 1항; 상등규 145조). ⑤ 수수료규칙 5조의3 2항 단서 1호.



【문46】등기의무해태와 관련하여 과태사항 통지와 과태료사건의 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① 등기해태에 대하여 신청인의 고의․과실이 있는지 또는 그 위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구분하지 않고

등기기간을 도과하였다면 등기관은 과태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써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

경우 그 이사의 퇴임등기를 하여야 하는 등기기간은 후임이사의 취임일로부터 기산하고, 후임이사의 취임이 없

다면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없다.

③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고, 이 경우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.

④ 회사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과태사항 통지를 하지 않는다.

⑤ 과태료 사건의 관할법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에 처할 회사의 본점 소재

지의 지방법원이다.

[정답] ⑤

[해설]

① 대판 2000. 5. 26. 98두5972. ② 대결(전) 2005. 3. 8. 2004마800; 등기예규 1574호 2조 2항(권리의무행사자). ③ 비

송 248조 3항. ④ 지배인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기기간의 정함이 없기 때문에 과태사항이 발생하지 않는다(등기예규

1574호 2조 1항). ⑤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의

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(비송 247조). 회사의 등기해태에 관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회사가 아니라 회사를

대표해서 등기를 신청하였어야 할 자(대표자)이므로, 회사의 영업소 소재지가 아니라 대표자의 주소지 지방법원이

관할한다.

【문47】부부재산 약정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① 부부재산의 약정은 혼인 성립 전까지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부부 상호간에 그 효력이 없다.

② 부부재산 약정에 관한 등기는 약정자 양쪽이 신청한다. 다만, 부부 어느 한 쪽의 사망으로 인한 부부재산 약정

소멸의 등기는 다른 한 쪽이 신청한다.

③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에 관하여는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,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

등기소로 한다.

④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신청서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.

⑤ 부부재산 약정의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약정내용의 변경,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의 분할을 허가한 재판

의 등본이나 이에 관한 약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[정답] ①

[해설]

① 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

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(민 829조 4항). 등기가 제3자 대항요건으로 되어있다(당사자끼리 효력에 영향없

음). ② 비송 70조. ③ 비송 68조. ④⑤ 등기예규 1646호.



【문48】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② 등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의 부당을 주장하는데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.

③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.

⑤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처분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이의에 대하여 관할법원이 이를 인용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

명한 경우 말소의 대상이 된 당해 등기의 등기신청인은 항고할 수 있다.

[정답] ③

[해설]

① 상등 82조. ② 대결 1987. 3. 18. 87마206. ③ 이의신청은 관할지방법원에 하여야 하나, 이의신청서는 해당 처분

을 한 당해 등기소에 제출하며, 이의신청은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(상등 83조; 등기예규 1689호 1조 1항). ④

상등 86조. 따라서 완료된 등기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고 그 이의의 취지가 부기등기된 후라도 그 법인에 대한 다른

등기신청을 수리함에 장애가 없다. ⑤ 대결 2008. 12. 15. 2007마1154.

【문49】상업등기에 있어서의 인감의 제출 및 인감증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① 회사의 대표자가 제출한 인감의 문자에는 회사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나, 제출자의 자격(대표이사 등)이

기재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.

② 회사의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등기를 신청하는 대표자만 인감을 제출하여도 된다.

③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개인 또는 인감의 폐지 신고를 한 경우 등기관은 인감에 관한 기록

을 폐쇄하여야 한다.

④ 파산 선고의 등기가 된 회사의 대표자에 대하여는 인감증명을 발급하지 아니한다.

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과 관리인대리는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한 후 그 인감증명의 발

급을 신청할 수 있다.

[정답] ①

[해설]

① 인감은 대조에 적당한 것이여야 하고, 선명하지 않거나 너무 복잡한 것이어서는 안된다(등기예규 1712호). 인영

의 모양에 대한 다른 제한은 없으므로 회사의 상호가 기재되거나 제출자의 자격이 기재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. ②

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지 않는 한,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등기를 신청하는 대표자만 인감을

제출하여도 된다(등기예규 1712호). ③ 인감을 제출한 자가 인감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거나 개인 또는

폐인신고를 한 경우, 등기관은 신고된 종전 인감에 관한 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. 다만 임기만료로 퇴임하였더라도

퇴임과 동시에 취임한 중임의 경우에는 다른 인감을 신고하는 경우가 아니면 중임 전에 신고한 인감을 폐쇄하지

않는다(등기예규 1712호). ④ 파산 선고로 기존의 대표자는 그 직을 잃기 때문에 해당 대표자의 등기 말소 여부와

관계없이 인감증명을 발급하지 아니한다(등기예규 1712호). ⑤ 상등 16조 1항 2호.



【문50】제1심 수소법원이 등기를 촉탁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① 회사의 청산인의 해임 재판이 있는 경우

②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

③ 합명회사, 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

④ 주식회사의 이사․감사․대표이사 또는 청산인이나 유한회사의 이사․감사 또는 청산인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맡

아 할 사람을 선임한 경우

⑤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나 유한회사 이사의 해임 판결이 확정된 경우

[정답] ②

[해설]

①③④⑤은 모두 비송 107조에 의하여 제1심 수소법원이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. ② 다만, 법원이 청산

인 해임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제1심 수소법원이 그 등기를 촉탁하지만(비송 107조), 청산인 선임 재판을 하는 경

우에는 촉탁규정이 없으므로 대표청산인의 신청에 의하여야 하므로 주의를 요한다.


